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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22.9.14.시행)」고시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리니,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교육생 및 교육기관이 해

당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정과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 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 해당 고시에 따르면, 총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의 50%이내(370시간)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 중 실습교육시간의

30%(234시간) 범위 이내는 교육훈련기관 내에서의 실습 교육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전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후 합격 여부를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실습교육 이수일은 시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는 안됩니다.

다. 위와 같은 사항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

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 아울러, 국가시험일 이후에 실습교육 과정을 전부 편성 · 이수하는 것은 의료법

제80조에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추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 평가시 필수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불가 ' 판정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22.9.14.시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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